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11. 27.>

시료채취방법 등(제17조 관련)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에서의 시료채취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종류가 다른 토양오염물질(유류로서 종류가 다른 것은 동일물질로 본다)을 개

별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별 시설별로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

다.

가.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 이하인 저장시설이 1개 이상 있는 경우에

는 3개 지점에서 시료채취. 다만, 개별 저장시설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2개 지점을 추가하여 시료채취를 한다.

나.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저장시설별로

3개 지점에서 시료채취

다.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 초과시설과 그 미만인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50만리터 초과시설은 개별 저장시설별로 각각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나머지는 50만리터 미만 저장시설은 그 용량합계가 50만

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누출우려가 높은 저장시설에서 2개 지점을

추가하여 시료 채취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주변지역에서의 시료채취는 주변지역 내에서 1개

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3. 철강슬래그가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된 지역의 경

우 사용된 대상물이 아닌 그 주변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4. 그 밖에 시료채취 등 토양오염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에 따른다.


